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92. 2. 22. 제정

1998. 8. 13. 개정

2001. 4. 27. 개정

2012.12. 10. 개정

2016.10. 12. 개정

제1조(사업)

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에서 발행하는 “시설원예·식물공장”의 편

집과 간행에 필요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2) 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

(3) 학회지 게재 논문의 선정

(4)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2조(구성)

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10인 내외를 둔다. 본 학회 전임이사는 본 위원회에 당

연직으로 참여한다. 

제3조(자격)

소속위원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4조(선출)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임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

관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추천

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소집)

학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결)

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경비)

위원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원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학회지 출판)

(1)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는 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2)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하며,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출판한다.


